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1.>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제34조 관련)

1. 삭제 <2014.12.31.>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유출차단시설 등에 대한 설치ㆍ운영기준

가. 일반사항

1) 전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질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

시설 내 조업장해 시 수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와 그 조치의

설명 등을 적은 시설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나. 집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1) 집수시설은 자연유하식 구조로 하며, 집수시설의 규모는 사업장에 대한

초기 강우량과 소화수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사업장 규모, 대상 독성물질

종류, 저장ㆍ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2) 집수시설은 평상시에는 비워 놓아야 한다.

3) 수압ㆍ토압ㆍ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고, 바닥

과 벽은 처분 시점까지 충분히 밀봉하여야 한다.

4) 집수시설은 과충전이 제때에 인지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설치되어야 한

다.

5) 다수의 저장소 또는 배출시설에 하나의 공동 집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용적량은 개별 시설별로 산정하여 합산한 양 중 최대의 용적량을 기준

으로 한다.

다. 유출차단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 설치ㆍ운영기준

1) 유출차단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의 억류능력은 수질오염

물질 종류 및 시설 종류ㆍ용량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2) 수압ㆍ토압ㆍ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고, 빈틈

이 없고 내구성이 있는 포집공간을 설치해 주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배출

구가 없어야 한다.

3)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